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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2017도17455 

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사건 보도자료

법원 공보 실(02-3480-1451)

- 대법원(주심 대법관 고영한)은 2018. 2. 28.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박

○○, 전 운영지원실장 권○○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

를 모두 기각하였음

- “하급자에게 지시하여 청탁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올려 서류전형에서 

불합격될 대상자들을 합격시킴에 따라, 이어진 면접심사에서의 ‘면접위원’들

의 ‘면접업무’를 방해하였다”라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

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

☞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7도17455 판결

1. 사안의 내용

▣ 공소사실의 요지

● 피고  박○○는 2012. 1. 18.  2015. 1. 17. 지 업진흥공단 

사 , 피고  ○○  2012. 7. 1.  2013. 12. 31. 지 업진흥

공단 운 지원실 실 로 근무하

● 피고  박○○는 2012년 상반  업진흥공단 신 직원 채  절차에

 지 로  술직  정보통신 야에 지원한 주○○   달라는 

취지  청탁  받고, 사 팀 팀 로  주○○  류전형 탈락 

상 라는 보고를 받았 에도 하고, 주○○에 한 합격 처리를 지시하

 ➡ 주○○가 종합격함

● 피고  박○○는 2012년 하반  업진흥공단 신 직원 채  절차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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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 회 원 로  행정직 야에 지원한 도○○   달

라는 취지  청탁  받고, 사 팀  해 는 운 지원실 실  피

고  ○○에게 그 청탁 취지를 전달하  도○○  채 하라는 취지로 

지시하  ➡ 피고  ○○  사 팀 팀 로  도○○  류

전형 탈락 상 라는 보고를 받았 에도 하고, 사  지시라고 하

 도○○에 한 합격 처리를 지시하  ➡ 피고 들  지시를 받  

직원  사 팀 리에게 도○○  합격 처리를 지시하 고, 도○○는 

종합격함

●  사한 정한 방법 로 피고  ○○  2012년 하반  신 직원 

채  과정에  박△△를, 피고 들  2013년 하반  신 직원 채  과정

에  황○○  합격시켰

● 로  피고 들  계로  그 사실  르는 접 원들  공정한 신

직원 채  련 접 심사 업무를 방해하

▣ 원심의 판단

● 유죄 (각 징역 10개월)

2. 대법원의 판단

● 원심  판단  심 주 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  업무, 

진술  신빙  정, 공동정범에  공 나 능적 행 지배에 한 법리

를 해하고 필 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법  없

● 상고 각 ( 죄 확정)


